
3) 대학 경계부 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건축물 계획

(1) 적용근거

「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(2023.1.1)」 제5절 입지특성계획 5-2-1(3)

(2) 관리기준

대학 경계부는 도시경관 연속성 유지 및 중압감과 차폐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면

폭을 5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경우 최대 75미터를 허용하되 늘어난 입

면적의 1/2를 지상부에 개구부 등으로 확보하여 개방감을 부여하여야 한다.

(단, 경사지ㆍ절개지 등 지형여건으로 개구부 형성이 어려울 경우 입면분절 등을 통해 최

대한 중압감과  차폐감을 완화하여야 한다.)

대학 경계부에 건축물을 연속해서 건립시 개방감 확보를 위해 최소10m이상 이격거리를 

확보한다.

(X) (O) (O)

(3) 계획반영 [늘어난 입면적 오픈근거]






